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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권고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직무관련

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을 붙임과 같이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제

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제도개선 추진계획(붙임2)’은 2018. 1. 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위

과제별 이행실적(붙임3)’은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2019. 1. 31.까지)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도개선 의결서(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 1부.

2.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양식) 1부.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양식) 1부. 끝.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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